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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제출일자 : 2020년  4월  13일
  ❍ 회부일자 : 2020년  4월  14일

3. 제안이유
  ❍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사회적경제 생태

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
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  ❍ 도지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  ❍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  ❍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3조)
  ❍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  ❍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비, 교육･훈련, 홍보, 재정, 우선구매 

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제19조)
  ❍ 사회적경제조직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  ❍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(안 제21조)



5. 검토의견
  ❍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

지원하고,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
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
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, 

  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    -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,
      -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의 수립을, 
      -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

사항을,
      -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,
      - 안 제15조부터 안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

비, 교육･훈련, 홍보, 재정,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
사항을, 

      -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을, 
      - 안 제2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, 
      - 안 제2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

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  ❍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지
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, 필요한 경비의 지원, 위원
회설립 및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



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
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내 사회적경제
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.

붙 임 :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
